
2024년 대구광역시

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공고

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「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
관한 조례」 제6조의 2에 따라 시행하는 2024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
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12일
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

1  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 :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
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도모

□ 지원근거 : 「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2 제4호
□ 지원기간 :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  
□ 지원대상 :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한 소상공인
  ·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자영업자
  ·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

2   지원 내용

□ 지원내용 :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~40%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 
              분기별 환급 지원
□ 지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원)

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

기준보수액 1,820,000 2,080,000 2,340,000 2,600,000 2,860,000 3,120,000 3,380,000

월 고용보험료 40,950 46,800 52,650 58,500 64,350 70,200 76,050

대구시
지원율 10% 30% 40%

지원금액 4,100 4,680 15,800 17,550 25,740 28,080 30,420

※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‘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지원비율 적용

□ 지원범위 :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및 신규 가입자 
※ 개인사업자는 사업주, 법인기업은 대표이사,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만 지원
※ 신청일 현재 가입자격 상실(해지)된 경우 지원 제외

□ 지원절차 
고용보험

지원사업 신청
⇨

지원대상 확인

⇨

납부보험료 
자료요청·확인

⇨
보험료 정산·지원

신청서, 증빙서류 지원대상 
자격확인 

지원대상 명단
납부보험료 확인

분기별 2개월 
이내 환급지급

1인 소상공인
 → 신용보증재단

신용보증재단
 → 1인 소상공인

신용보증재단
 ↔ 근로복지공단

신용보증재단
 → 1인 소상공인 



※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의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 가입 필수
※ 분기별 고용보험료 지급시기(시기는 관련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)

구      분 분기말월 보험료 납부기일 보험료 지원금 지급월
‘24년 1분기(01월 ~ 03월) ‘24년 04월 10일 ‘24년 05월
‘24년 2분기(04월 ~ 06월) ‘24년 07월 10일 ‘24년 08월
‘24년 3분기(07월 ~ 09월) ‘24년 10월 10일 ‘24년 11월
‘24년 4분기(10월 ~ 12월) ‘25년 01월 10일 ‘25년 02월

3   신청방법

□ 신청기간 : 2024. 1. 1. ~ 12. 31. ※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 (전자메일 또는 방문신청)

  · 전자메일 : dgsinbo23@naver.com
     ※ 제목에 유의하여 증빙서류 포함 PDF파일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

(예시) 2024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서_성명(홍길동)

  · 방문신청 :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(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, 13층)
및 각 영업점          ※ 방문신청은 평일만 가능 

  · 최초 신청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원함으로써 재신청할 필요는 없음

□ 제출서류 
  ·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서(양식 1)
  ·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동의서(양식 2)
  ·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  · 본인 명의 통장사본(반드시 신청서 상에 기재한 계좌번호의 통장사본 제출)
  ·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)

□ 유의사항
  ·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유효하며 지원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 가능
  · 서류제출 및 보험료 납부확인 과정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청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

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,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
본인에게 있음

  ·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한 경우 
‘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’ 또는 ‘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’ 추가 제출

  ·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대체
   - 기초생활수급자 :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
   - 국가유공자 : 국가유공자카드 및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(2개 모두 제출)   

□ 문의처 :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(☎ 053-564-2900)

mailto:dgsinbo23@naver.com


붙임   대구신용보증재단 고용보험관련 안내 및 접수처 


